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소유자만 포함하고 세입자를 제외하고 잇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

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제1호는 공공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련되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 보다

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3.07.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가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

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을 부인하고 소유자에게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소유자

는 주거용 건축물을 공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생활의 근거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에 

비하여 세입자는 원래 계약기간 동안(통상2년)에만 해당 건축물을 임대받아 생활의 임시 근거지로 

사용 하엿던 것이므로, 생활의 근거의 상실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한편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

주대책이 아니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

비의 보상)제2항·제3항에 의하여 3개원 이상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

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3월분의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고 있으면, 같은 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

비 보상 등)에 따라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

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써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

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6.02.23. 선고 2004헌마19 결정)


